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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

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 등에 따

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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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를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는”을

“신고 및 제82조의2에 따른 제출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

17호서식과 별지 제75호의4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

서식)”으로, “신고를”을 “신고 및 제출을”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육아휴직등의”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로,

“육아휴직등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 “사람(영 제95조의2제3

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분을 받으려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5조의2제3항”을 “영 제9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영 제95조의2제1항”을 “영 제95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으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영 제95조의2제3항”을 “영 제95조의2제4항”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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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

주”를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

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4조의12제2항”

을 “영 제104조의12제2항 및 제104조의1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전단 중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3”을 “법 제77조의10

제1항,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6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자”로,”로 한다.

제125조의10 중 “영 제104조의14제8항”을 “영 제104조의15제8항”으로

한다.

제125조의11제1항제3호 중 “영 제104조의15제1항제2호”를 “영 제104조

의16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04조의15제4항제4호”

를 “영 제104조의16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04조

의15제2항”을 “영 제10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125조의12제1항 중 “영 제104조의15제1항”을 “영 제104조의16제1항”

으로 한다.

제125조의13 중 “영 제104조의16”을 “영 제104조의17”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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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제4호 중 “일할”을 “일수에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서

식 제2호 중 “일할”을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부

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부터 별지 제88호서식까지, 별

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107호의3서식,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까지,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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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플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 * 참조하여 번호 기재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 직종별
추가
입력
번호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 •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ㆍ자전거ㆍ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⑲ 쇄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항타 및 항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
조의3제1항제1호ㆍ제125조의9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ㆍ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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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아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작성하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가입자(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취득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6. 월(평균)보수액란에는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액”(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7.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

하여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입직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란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란은 직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란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앞쪽 하단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60 소프트웨어기술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7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
코드 상실사유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이직일 휴대전화번호

이직사유[√] 

공통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해당 
연도 전년도 해당 월 전월

1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2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3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제1항제2호ㆍ제125조의9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상실ㆍ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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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

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작성하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전속성 없음” 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è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97mm×210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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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단기 예술인
)
( 년 월분)[ ]단기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ㆍ이직신고서 ( 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
재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ㆍ제104조의1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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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

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과고

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벌목

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

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고용보험법」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

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기재합니다.

 2.“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4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만 기재합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

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

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실연]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기술지원]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외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7 퀵서비스기사

944 택배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8 대리운전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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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일련

번호

피     보     험     자
자격취득ㆍ

상실여부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성   

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근로자ㆍ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정보현황조회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 로 복 지 공 단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문  서  번  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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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수신자:

우체국

요금후납

년 월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

일련

번호

피보험자 근로ㆍ

노무제공

연월

근로ㆍ

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성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 일용근로

자·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정보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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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취득

(고용)

자격취득일  상실사유

취득신고일

(가입신청일)

자격상실

(이직)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탈퇴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

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

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

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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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

보

험

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근로ㆍ

노무

제공

내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현장명

근로ㆍ노무제공

연월

근로ㆍ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

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

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

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

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 로 복 지 공 단 담당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문  서  번  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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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7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고 사 항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명

    [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작성자 부서명

(전화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전산입력자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작성하며,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신고사항에는 신고내용에 ∨표시하고 신고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 전산입력자료 작성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피보험자격 전근신고·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이직확인서 제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신고수리

⦁
이직확인서처리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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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 ]예술인

)피보험자내용 변경 신고서[ ]노무제공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125조의3제
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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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 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시작일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6.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작성하며,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및  확 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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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④ 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 ⑤ 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사업장

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⑦ 하수급인 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⑧ 명  칭

⑨ 소재지

(전화번호:                      )

⑩ 대표자 ⑪ 업  종

⑫ 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⑬ 청구사유 1.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5조의3제

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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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ㆍ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사유 등을 표기합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⑦란은 해당 사업장의 하수급인관리번호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의 내용에 ○표 하기 바랍니다.

9. ⑬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인 경우에는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인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확인청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

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청   구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통   보  ◀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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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명칭

일련번호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 ㆍ상

실여부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⑤ 성명 ⑥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피보험자

(청구인)

④ 성명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⑥ 명칭

⑦ 소재지

(전화번호:                                )

⑧ 자격취득

확인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⑨ 자격상실

확인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  ]상실사유:

⑩ 피보험자

관리명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장명

⑪ 확인사유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

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공지사항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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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④ 사업장명칭

일련

번호

피보험자
⑦ 근로ㆍ노무제공 일수 ⑧ 임금(보수)총액

⑤ 성명 ⑥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

제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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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피보험자

관리명세

④ 소속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⑤ 근로ㆍ노무제공 사업장명 ⑥ 근로ㆍ노무제공 일수 ⑦ 임금(보수)총액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⑧ 확인사유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

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공지사항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
사청구하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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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회사명 ③ 상시근로자수                명

④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종명 ⑥ 업종코드

고용

연장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⑦ 고용연장 지원금
   적용 고령자 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자 제외

명

⑧ 고용연장 지원
   총 개월 수
※ ⑦의 분기 내 고령자의
   지원개월 수의 합

개월

⑨정년연장(폐지) 시점 년         월         일

⑩ 1개월 미만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원

신청

내용

⑪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액(⑧×<고시금액>+⑩)

원

입금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    .    . 접수번호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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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첨부서류
  1.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③란의 상시근로자수는 고용이 연장된 정년연령이 적용되는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2. ⑦란의 적용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표시합니다.

3. ⑧란의 총 개월 수는 ⑦란의 적용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되, 고령자가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휴

(무)일 포함하여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에만 1개월로 하여 산정하고, 나머지는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1개월 미

만에 대한 지원금의 계산은 아래의 제4호 참조).

4. ⑩란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⑧란에서 계산한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즉, 1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남는 날짜)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⑧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⑩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

립니다(원단위절사).

     ※ 해당 연도 고용연장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5.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고용연장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첨부서류가 관련 규정 및 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신청 ▶ 접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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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지원금 신청 연월수의 계산: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만 연월수로 산정합니다.

  ㆍ 예시)  1분기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15.부터 (계속)고용된 자는 1월은 포함하지 않고, 2.1~3.31까지 2개월입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2013.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13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원단위절사).

년 분기 정년연장ㆍ폐지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 정년 

도달일

연장된 정년 

도달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 신청

연월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계 개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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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실업급여 [ ] 지 급
[ ] 부지급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직일(폐업일)

실업급여의 종류

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지급 결정액 원 신청일

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1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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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1쪽 및 2쪽을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최종 이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소재지

⑥자격취득일(입사일)

              년      월      일

⑦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 사유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ㆍ임시직ㆍ일용직ㆍ단시간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ㆍ비영리단체 대표자ㆍ부동산임대

업자ㆍ채권추심원ㆍ다단계판매자 등

 [  ] 취직 (취직내용:                ) 

 [  ] 사업 (사업내용:                )

 [  ] 아니오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예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⑮(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예 (10일 미만)    
 [  ] 아니오 (10일 이상)

⑯(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
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
니까?

 [  ] 예  
 [  ] 아니오

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 예      [  ] 아니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93조의2·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15조의5·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쪽에 추가 작성란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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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
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이메일:                      )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

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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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3쪽)

※ 아래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정 → 전산입력 →

불인정 통지서 수령
(불인정 시)

수급자격증 수령
(인정 시)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ㆍ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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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청인
(이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최종이직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불인정사유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 그 밖의 사유

[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구체적 사유)

수급자격 판단 근거

수급자격 신청일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구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기준기간 연장명세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고용사업장명 사 유 기  간
고용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 연장일수 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

조제3항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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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재발급

신청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증 
재발급일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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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
[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신청인)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변경(정정)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ㆍ제65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6항ㆍ제88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변경여부
[   ] 변경      [   ] 미변경

미변경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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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최종이직(폐업)

사업장명

최종 이직(폐업)일 년      월      일

수급자격신청일 년      월      일

청구사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발급 여부

[   ] 발급       [   ] 미발급
교부일

    .   .   .

미발급 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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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종이직사업장 최종이직일

수급자격신청일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산정

연번 사업장명 피보험고용기간 사업장별 피보험기간

1

2

3

4

5

총피보험기간
최종이직 시 

연령

장애인해당여부 소정급여일수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

사업장명

임금지급

산정기간
~ ~ ~ ~ 계 ~ ~ ~ ~ 계

총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임

금

명

세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평균임금 원 원

통상임금 원 원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3조제7항ㆍ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공지사항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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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휴대전화번호(없는 경우 전화번호):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
변   경 [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서 적습니다.

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   ]

있음[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                              ]
근로날짜  [                                         ]
소득금액  [                                         ]
소득예정금액  [                                     ]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  ] 없음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산재휴업급여  [  ] 없음  [  ] 있음 (수급기간:                                )

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확인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 직종 구직방법 구직활동 결과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예정)

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직업훈련 수강

 [  ] 취업확정자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기타 [                                                          ]
⑨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ㆍ제3항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ㆍ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ㆍ제66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쪽에 추가 작성란 있습니다.         ※아래의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지급
사항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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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첨부
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
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
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
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희망 여
부(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④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
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
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
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
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구직급

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

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116조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 2쪽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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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ㆍ②ㆍ③란은 모두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만 적습니다("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은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
다).

5. ⑦란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 작성방법<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있음을,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있음을 선택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적습니
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한 일 또는 발생한 소득만 적습니다)

 - 근로날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소득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받은 소득의 총액을 적습니다.

 - 소득예정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하고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
지 않았더라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습니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습니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

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

원하며,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

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실업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급여 지급 

여부 
결정ㆍ통지

→ 급여 수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ㆍ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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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훈련생

(수급자격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수강명세
④ 수강직종

⑤ 수강시간

수강증명

명세

⑥ 증명 대상 기간

⑦ 휴일 등 훈련이 없었던 날 (총    일)

⑧ 본인의 사정

으로 수강하지 

아니한 날

㉠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일)

사유

일자 ~ ~ ~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

사유

일자 ~ ~ ~

⑨ 증명대상기간 중 취업ㆍ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  ］있음

［  ］없음

※ 훈련생

확인

   「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업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지급결정사항

구직급여
산출명세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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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특례신청사유
 [   ] 섬 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실업인정
신청방법

 [   ] 우편    [   ] 팩스    [   ] 정보통신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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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청 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통 지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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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실업인정특례
[ ] 인 정
[ ] 불인정 통지서

신청인

(수급자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특례 인정 이유 [  ] 섬 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특례 불인정 이유

실업

인정

신청

방법

실업인정 지정일         년     일     일(     요일)

실업인정 신청방법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실업인정 신청

1. 섬 거주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적격자는 실업인정 지

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8항, 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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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수급기간 [ ] 연기사유
[ ]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직(폐업)일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연기사유

[  ] 임신ㆍ출산ㆍ육아

[  ]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이전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본인의 질병ㆍ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적 사유)

연기기간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8항, 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ㆍ제3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수급기간 연기기간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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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통   보 ◀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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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직(폐업)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급기간 연기사유

수급기간 연기기간

연기 후 최초출석일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안내말씀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기간 연기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6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수급

자격자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이직일

지시명세

⑤ 훈련지시직종

⑥ 훈련기관명

⑦ 수강기간                (            년             개월)

⑧ 훈련지시 철회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

          월의 출석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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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사망한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미지급

실업급여

종류 청구금액 비  고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지 급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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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수급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정지예고사유 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3. 직업지도 거부

거부일시

구체적인거부의

부당성

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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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구직급여

지급명세

실업신고일 수급기간만료일

잔여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지급정지사유 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지도 거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거부일시 지급 정지 기간 1. 2주 2. 4주

구체적인 거부의 

부당성

 

   「고용보험법」 제60조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ㆍ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ㆍ제115조의5

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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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주
회사명

소재지

실업급여의 종류

부정

수급

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② 추가징수금액

③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④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⑤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납부할 금액(①+②+③+④+⑤)

납 부 방 법 1. 일시 납부          2. 분할 납부(    회)

지급중지(제한)일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내용 및 사유

 

  귀하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9조의9 및 제77조의5제2항·제77조

의10제2항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ㆍ제93조

의2ㆍ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제

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면 위‘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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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주

회사명

소재지

과오급 결정사유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납부방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제69조의9,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

10제2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

수입징수관 명의로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면 위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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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상병급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수급

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상병

상태

상병명 초진일

진료예상기간
    .    .    . ~    .    .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상병급여 청구기간

    .    .    . ~    .    .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은 내용

보상명

보상기간
    .    .    . ~     .    .    .

자신의 근로에

따른 소득

소득일

소득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지급

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첨부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등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전산입력 ‣ 지급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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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수급

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수급자격자와의관계 대리사유

출산일
.     .     .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청구기간     .    .    . ~     .    .    .

자신의 

근로에

따른 소득

소득일

소득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지급

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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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청구서 제출 ▶ 접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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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예정일)

2. 신청내용
 ①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
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④ ③에 해당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④-1: 배우자가 기재) ④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 발생 시, 배우자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작성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예          [  ]아니오(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2: ④란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일반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⑤ 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⑥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  ]예                 [  ]아니오
3. 확인사항
 ⑦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아니오
 ⑧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ㆍ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⑨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⑩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④해당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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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배우자(④해당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④해당시)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4. ④란, ④-2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⑥란은 신청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6.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
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6. ⑧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적습니다.

7. ⑨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⑥란, ⑦란, ⑧란 및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
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⑩란에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10. 신청서상 배우자 서명란은 신청내용 중 ④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바랍니다..

처리절차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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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개정>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➀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기간(20  .  .  . ~ 

     20  .  .  .)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104조의16제1항제2호 단

서에 따라 위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급여 환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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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

정

수

급

⑦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 추가 징수금액

⑨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 납부할 금액(⑦+⑧+⑨)

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귀하에 대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급여등
은 「고용보험법」 제62조ㆍ제77조ㆍ제77조의5ㆍ제7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ㆍ제103조ㆍ제104조의9제5항ㆍ제104조의16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ㆍ제125조

의6제3항ㆍ제125조의12제3항에 따라 [  ] 지급 제한(근로자만 해당), [  ] 반환명령, [  ] 추가징수를 

결정하고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

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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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개정>

기피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방법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소명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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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개정>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승계인

승계원인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접수 결정 결정 통지

신고인 심사관/심사위원회 심사관/위원장 심사관/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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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원처분일       년    월    일 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처분내용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ㆍ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ㆍ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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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보정요구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보정할 사항

⑤ 보정을 요하는 이유

⑥ 보정할 기간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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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집행정지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집행정지대상처분 및 집

행정지의 내용

⑤ 집행정지일

⑥ 집행정지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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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개정>

증거조사 신청서

사건번호ㆍ사건명 및 청구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증거조사신청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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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출석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      . 오전:

오후:

2. 장소:

3. 출석할 사람: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출석안내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ㆍ주민등록증ㆍ도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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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증거조사 조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일시 ⑤ 장소

⑥ 참여한 심사관 및 위원

⑦ 출석한 당사자 등

⑧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⑨ 조사결과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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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심리 비공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ㆍ제10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2호나목ㆍ제104조의17제2호나목ㆍ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결정 결정 통지

신청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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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개정>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ㆍ제10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

호나목ㆍ제104조의17제2호나목ㆍ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50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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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개정>

재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원처분일 20    .    .    . 원처분을 안 날 20    .    .    .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결정한 심사관명 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    .    .

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ㆍ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가목

ㆍ제104조의17제2호가목ㆍ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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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

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는 별지 제7호서식, 법 제77조

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

기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

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

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과 별

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

신고 및 제82조의2에 따른 제출

은 ----------------------

------------------------

------------------------

------------------------

------------------------

------------------------

------------------------

------------------------

------------------------

------------------------

------------------------

------------------------

--------------------- 별

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75호의

4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

----------- 신고 및 제출을

-----.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신청) ① (생 략)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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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

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라 신청한다.

2. ----------------------

-----------------------

-------------.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

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

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

청

가.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

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

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

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

다 신청

나.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

--------------------

------------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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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

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

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

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

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

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

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

------------------------

------------------------

------------------------

--------------------- 사

람(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분을 받으려는 배우자를 포함한

다)----------------------

------------------------

-------. ----------------

------------------------

------------------------

------------------------

------------------------

------------------------

------------------영 제95

조의2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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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

우

1.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

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

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라. 영 제95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

--------------------

--------------------

--------------------

--------------

마. 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

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4조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마. 영 제95조의2제4항-----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

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

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

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

2제1항 및 영 제104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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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에 따라 사업주 또는 법 제77조

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자”라 한다)----------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

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의12제2항 및 제1

04조의13제2항-------------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3에 따라 노무제공

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

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

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

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

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

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④ 법 제77조의10제1항, 영 제1

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

------------------------

------------------------

------------------------

------------------------

------------------------

------------------------

------------------------

-----------------. --- 경

우 제6조 중 “사업주”는 “사업

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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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

ㆍ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

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

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

기노무제공자“로, 제10조 중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부

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

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

“로 본다.

------------------------

------------------------

------------------------

------------------------

------------------------

------------------------

------------------------

------------------------

------------------------

------------------------

------------------------

------.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

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4

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

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

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

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

한다.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 영 제104조의15

제8항--------------------

------------------------

------------------------

------------------------

------------------------

------------------------

------------------------

------------------------

------------------------

---.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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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

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급여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

공자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

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

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

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

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

다.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4조의15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104조의16제1항제2호 -

-----------------------

----------------------

4. 영 제104조의15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16제4항제4호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

은 영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③ ----------------------

-- 영 제104조의1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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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

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요

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

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

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

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

------------------------

------------------------

영 제104조의16제1항--------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영 제104조의16에 따라 노무제

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

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

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

조를 준용한다.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영 제104조의17------------

------------------------

------------------------

------------------------

------------------------

----------.


